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7. 11.>

어구의 표시 방법(제83조제2항 관련)

1. 법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浮標)ㆍ부자(浮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부표ㆍ부자 또는 깃대에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

터미터 이상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순서대로 알아보

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예시)

어구 소유자의 성명(연락처): ○○○(000-0000-0000)

허가어선의 명칭(어선번호): ○○○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 개수(통수, 틀수 등)-해당 어구의

일련번호]


